
관행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

관행어업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8조,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

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,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법 

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.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

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관행어

업권자가 입은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므로 그 손해액은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시

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며, 위 기준일이 수산업법이 정한 

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구 수산업법

시행령의 시행일인 1991.2.18. 이후인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평

년 수익액 3년분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 배상액을 산정하여야 (대법원 2001.09.25. 선고 2000다

16893 판결)


